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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의의 배경 

□ 최근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EU 등 주요국에서는 경쟁당국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 및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소위 GAFA1)가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업무영역을 

넓혀가며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경쟁관련 규제틀이 효과적으로 작

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어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을 채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

○ 더욱이 빅테크의 온라인 플랫폼이 중개 또는 제공하고 있는 금융서비스도 크게 증가

하고 있어 주요국의 금융감독 당국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율방향에 대해 논의

○ 한국에서도 일부 온라인 플랫폼의 영업모형(business model)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율에 저촉되는 사례가 있었고, 이와 별개로 온라인 금융플랫폼에 대한 규제감독 체

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2)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안을 마련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일반 경쟁정책 동향을 우선 살펴볼 필요

2. 빅테크의 금융업 관련 현황

□ 빅테크의 금융서비스는 주력 사업의 종류, 서비스 제공 지역의 금융환경, 기업

의 적극성 등에 따라 제공되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3)

○ 전자상거래 기업은 상거래를 위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시작으로 신용평가, 

소액대출 등의 서비스, 소셜미디어·메시징 기업은 이용자 간 간편송금 서

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음.

1) Google, Apple, Facebook 및 Amazon을 지칭하는 용어임.

2) 여기서 금융플랫폼이란, 금융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플랫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금융 

상품·서비스만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3) 이보미, “빅테크의 금융서비스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KIF VIP 리포트 2020-17, 한국금융연구원,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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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 전통적 결제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지역

에서는 간편결제·송금 서비스를 기반으로 대출, 투자, 보험 등의 다양한 금

융서비스로 확장되는 경향이 있음.

□ 미국의 4대 빅테크인 GAFA를 포함하여 많은 빅테크 기업이 금융서비스를 직·

간접적으로 제공 중에 있음.

○ 주력 비금융 사업을 보조하는 정도의 금융서비스만 제공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 금융전담 계열사를 설립하거나 금융업 라이선스를 획득하여 적극적으

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함. 

       * 대출서비스의 경우 빅테크가 라이선스 없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등의 라이선스를 획득하여 제공하는 경우, 라이선스 없

이 대출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판매로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

       * 빅테크의 자산관리 및 투자 관련 서비스는 간편결제 서비스에 예치된 이용자 자금으로 

투자하는 서비스(면허 취득)나 금융상품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중개(면허 취

득) 또는 판매 연계 온리) 등으로 구분

       * 빅테크가 비금융서비스를 보조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위탁하여 제공하는 경

우가 많으며, 보험사와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보험상품을 개발·제공하거나 보험대리점

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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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해외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제공 현황

자료: Juan Carlos Crisanto, Johannes Ehrentraud and Marcos Fabian, “Big techs in finance: 

regulatory approaches and policy options,” March 2021.에서 전재

<표 2> 해외 빅테크의 금융업 면허 취득 현황

자료: Juan Carlos Crisanto, Johannes Ehrentraud and Marcos Fabian, “Big techs in finance: 

regulatory approaches and policy options,” March 2021.에서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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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국내외 주요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제공 현황4)

4) 이보미, “빅테크의 금융서비스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KIF VIP 리포트 2020-17, 한국금융연구원,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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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 플랫폼 관련 규제의 해외 동향

□ (BIS) 빅테크의 시스템 위험 가능성을 제기하고 여러 부문의 규제를 

혼용하여 적용할 것이 요구된다고 제시하면서, 빅테크에 대해 기능중

심규제와 함께 개별기업기반 접근방식(entity-based rules)을 제시

○ 금융분야에서 빅테크 활동과 관련된 위험은 현행 규제접근 방식으

로는 완전히 포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현행 규제가 개별 기

업 또는 특정 활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빅테크 그룹 내의 실질

적인 상호 연결 및 금융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에 의해 생성

되는 리스크에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

○ 금융 분야의 빅테크 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은 개별적인 정책 

프레임워크를 넘어서 개별기업 기반(entity-based) 및 영업행위 기

반(activities-based) 규칙들을 혼용하여 적용할 것을 권고

○ 한편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면허를 획득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

이 현행 행위기반 접근방식(activities-based approach)*에서 개별

기업기반 접근방식(entity-based rules)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도전 

과제도 대두

        * 행위기반 접근방식(activities-based approach)은 “동일 행위-동일 규제”로 불리

는 것으로서 이런 규제틀 하에서는 규제차익을 기대하면서 규제사각지대로 진

입하려는 혁신은 최소화 우려

        * 개별기업기반 접근방식(entity-based rules)은 EU, 중국, 미국 등에서 주로 경쟁정

책당국과 의회에서 주도하여 자리잡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접근방식은 중앙은

행과 금융감독당국의 임무(mission)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

           - EU의 게이트 키퍼(gate keeper) 지정, 미국의 지정플랫폼(covered platform) 제

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등이 개별기업기반 접근의 예

□ (미국) 최근 빅테크 온라인 플랫폼인 GAFA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의회를 

중심으로 많은 규제 강화방안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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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6월에 미국 하원은 거대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는 반독점법안 패키

지로서 5개 법률안5)을 발의하였고, 동 법률안이 모두 법제사법위원회

(House Judiciary Committee)도 통과되는 등 법률안 처리가 빠른 속도로 진

행

       * 5개 법안은 ‘미국 선택과 혁신 온라인 법(American Choice and Innovation 

Online Act)’, ‘플랫폼 독점 종식 법(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 

‘서비스 전환 활성화를 통한 호환성과 경쟁 증진 법(Augmenting 

Compatibility and Competition by Enabling Service Switching Act;   ACCESS 

Act)’, ‘플랫폼 경쟁과 기회 법(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기업 합병 신청비용 현대화 법(Merger Filing Fee Modernization 

Act)’임. 

○ 한편 연방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와 법무부는 빅테크 

기업의 반독점 혐의를 조사하였으며, 2020년 10월에 구글, 12월에 페이스

북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

       * FTC와 법무부는 구글을 제소하면서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이용하여 스마

트폰 제조사와 자사 간 서비스 우대 계약을 맺어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서비스의 질

을 저하시키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

       * 이에 대해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2021년 6월 28일  FTC 등이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제소한 반독점 소송에서 독점력 입증 근거가 부족하고 해당 인수합병에 대한 제소가 

시기상 너무 늦었다는 점을 내세워 기각

○ 이번 법률안 패키지에 도입된 지정플랫폼(covered platform) 제도가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시장획정 등의 전통적인 절차가 복잡하

고 어려운 과정이었기 때문

       * 신속한 규제 적용을 위해 플랫폼 반독점 규제대상에 포함되는(covered) 플랫폼을 사전

5) 5개 법안은 ‘미국 선택과 혁신 온라인 법(American Choice and Innovation Online

Act)’, ‘플랫폼 독점 종식 법(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 ‘서비스 전환 활성화

를 통한 호환성과 경쟁 증진 법(Augmenting Compatibility and Competition by

Enabling Service Switching Act; ACCESS Act)’, ‘플랫폼 경쟁과 기회 법(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기업 합병 신청비용 현대화 법(Merger Filing Fee

Modernization Act)’임. 이 중 마지막 현대화 법안은 법 집행을 위한 경쟁당국의 예

산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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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간 유지

       * 지정 플랫폼에 대해서는 자사 상품을 다른 회사의 상품에 비해 우대하지 못하도록 차

별금지 조항을 두었고, 지정 플랫폼이 다른 사업부를 두고 지정 플랫폼에서 상품을 파

는 것도 이해상충을 이유로 금지

       * 또한 지정플랫폼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user)와 입점

업체(사용자 동의 필요)의 요구가 있을 경우 기계로 판별할 수 있는 형식으로 안전하게 

데이터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접근에 대한 인터페이스 등 데이터접근

성의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규정

□ (유럽연합: EU) EU는 2010년대초부터 빅테크 기업의 반경쟁 행위에 대한 조

사를 시작하였으며 디지털세 도입 시도, 데이터 공유 의무화 등 플랫폼에 대

한 규제 강화도 비교적 빠르게 진행

○ EU 차원에서 빅테크 및 플랫폼 규제 입법은 2015년 5월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을 발표한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 2016년부터 시작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0

년 6월 2일 EC는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 패키지와 새로

운 경쟁법 수단(NCT, New Competition Tool)의 도입에 관한 로드맵을 제

시

○ 2020년 12월15일에 디지털서비스법 패키지에 해당하는 디지털서비스법

(DSA)과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 DMA) 초안을 공개

       * 디지털서비스법안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겨냥하고 있으며, 해당하는 기업이 기본권

을 침해하고 선거, 공중보건 등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적 시도 등 플랫폼을 악용하

는 일이나 불법 콘텐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

       * 플랫폼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기업 연간 매출액의 6%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

으며,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플랫폼의 영업을 일시적으로 금지 가능

       * 디지털시장법안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지정하고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게이트키퍼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사항과 금지사항을 제시

□ (영국) 영국에서도 의회를 중심으로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시장조사를 실시하

였고 이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규제방향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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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디지털시장부서(Digital Markets Unit, DMU)를 영국의 시장감시기구인 

경쟁시장청(CMA,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내에 2020년 4월에  

설치

○ 디지털 분야의 규제 영향 평가, 규제사각지대 해소, 디지털 시장에서의 새

로운 위험 포착, 디지털 시장의 소비자 반응 조사 등의 기능을 수행

○ CMA는 실질적이고 확고한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 시장지배력의 

영향이 특히 광범위하며 중요한 기업을 전략적 시장지위(Strategic Market 

Status)를 가진 것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 새로운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제시

       * 이러한 행동강령에 법적 구속력을 부과하고 이를 통해 영국 정부는 빅테크 기업들이 

내린 결정을 중지, 차단, 번복하게 할 수 있으며, 규정을 준수하도록 명령하고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금(전세계 수익의 최대 10%까지) 부과가 가능

       * 또한 CMA는 사회관계망서비스(SMS, social media service)에 대해서는 강화된 합병규칙

을 적용하여 SMS 합병과 관련된 거래를 보다 면밀하게 조사

○ 빅테크 플랫폼이 관여하는 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CMA에 설치된 DMU를 

범정부적인 독립관청으로 승격할 것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


